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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빚 결정의견

'. 

감정평가 개요

1. 감정평가의 목적

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질원읍 용정 리에 소재하는 토지 밋 건물로 장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의뢰한

경 매목적의 감정 평 가임.

2. 감정평가의 기준 빚 기준가치

본건은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빚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등 관계 법 령의 규정 빗
제반 감정 평가이론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, 「감정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5조 제1 항의 "시장가치〃를 기
준으로 하되, 감정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감정평 가액을 결정하였음.

3. 기준시점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07월 15일  임.

4. 실지조사 실시기간

본건의 실지조사는 2024년 07윌 15일에 실 시하였으며 실지조사시 공부, 이용상황 빚 본건의 가치에
영 향을 미 치는 제 반사항을 조사하였음.

5. 감정평가의 조건

—  3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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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6. 기 타잡고사항

— 본건 토지의 명확한 경계확인 에는 지적 즉량이 요구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지상에는 별점 건물개황도 빚 사진과 갈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종물 빚 부합물성질의 미
등기 빚 미등재 건물로 개략적 인 실즉에 의거 면적사정하여 감정평가하였음. 경매진행시 소유권 빚 경 매
대상 여 부를 재확 인 하시 기 바람.

—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 되어있는 가치가 미미한 정원수 등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괄거래되는 바, 토지

에 포함하여 평 가하였음.

— 본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빚 건죽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이나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임.

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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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결정의견

". 
대상물건의 개요

1. 대상 토지 개요

경 상 남도

함안군 칠원읍
용정 리

1 067-17

2. 대상 건물 개요

경 상 남도

함안군 질원읍

용정 리

1 067- 17

한봉수감정 평 가사사무소

— 5 —

기 호 소재지 지 목 면 적(㎡ )
드

 억
용

 지
용

 팜
이

 상
상

 세
협

 지

639 계 획 관 리 주 택 건 부지
부정 헝

평 지

기 
흐 소재지 구 조 규모 이 용상황 면 적 {ⅲ’) 사용승인 일

1

조적 조

기 와지 붕
단층 주 택

○

0
1 979

(건  축 년 도)



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'''. 

감정평가방법의 적용

1. 감정펑가의 방법

감정 평가의 방범은 본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, 본건과 가

치헝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본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

치형 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레사례비교법, 「감정평가 빚 감정 평 가사

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항 밋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항에 〔다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

지와 가치형성요인 이 갈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 닌 다고 인정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

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빚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

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, 본건 이 장레 산출할 것으로 기 대되는 순수익 이 나 미 레의

현금흐름을 환원하거 나 할인하여 본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 법 등이 있음.

2. 감정평가방법의 결정

(1) 토지의 평가

토지는 「감정평가 빚 감정평 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 1 항 빚

의거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 가하되, 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 」

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 검토하였음

(2) 건물의 평가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

제12조 제1 항 빚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

건물은 「감정 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5조에 의거 구조, 사용자재, 시공상태, 마감재의 상태, 부대설 비, 용
도, 현상 빚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, 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

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원가법 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

여 주된 방법 외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교·검토는 생 략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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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결정의견

'V. 

토지 갑정 평가액 산술과정

1.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표준지 선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
도지 역 · 이용상황 ·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여 비교가능성 이

※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2024년 01 월 01 일 임

(2) 시점수정

「감징평가에 관한 규직—, 제14조 제2항 제2호 밋 「부동산 기래신고

토교통부장관이 월 별로 조사 발표한 지 가변동률로서 비교표준지 가

가 변동률을 직 용함

ㅇ I ㅗ=

있 는

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

아래의 표준지를 선 정함.

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

있는 시·군·구의 같은 용도지 역 의

국

지

경상남도 함안군 (24.01.01 2̃4 07.15 ) (계 획관리)

2024 01 01  ̃2024.05.31 : 0.369

2024 05 01  ̃2024 0531 : 0.101

( 1 + 0.00369 ) * ( 1 + 0.00101 * 45/31 )

≒ 1.00516

※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상태인 바, 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연장 적용함.

(3) 지역요인 비교

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

— 7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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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(4) 개별요인 비교

■ 주택지대

가로 조 건
가로의 폭,
구조 등의 상태

프

포장

보도

계통 빚 연속성

접 근조 건

교통시 설과의 접 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 리 빚 펀의성
상가와의 접 근성 인근 상가외의 거리 밋 편의성

공공 빚 편 익시설과의 접근성
유지원, 조등학교, 공원, 병원, 관공서 등과의 거리 빚

편 익성

환경 조건

일조 등 일조, 통풍 등

자 연 환경 조망, 경관, 지반, 지질 등

인 근환경
인근 토지의 이용상황

인근 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

공급 빚 처리시설의 상태 상수도, 하수도, 도시 가스 등

위험 빚 험오시설 등
변전소, 가스탱크, 오수처 리장 등의 유무

특별고압선 등과의 거 리

획 지조건

면적, 접면너비
‘
 깊이, 형상 등

면적, 접 면너비, 깊이, 부정형지, 삼각지, 자루형 휙지,
맹 지

방위, 고저 등 방위, 고저, 경사지

접 면도로 상태 각지, 2 면획 지, B 면획 지

행 정 적 조건
행 정 상의

규제 정 도
용도지 역, 지구, 구역, 기타규제

기 타조건 기 타
장래의 동향

기 타

■ 개볕요인 비교

기호 2는 비교표준지 대비 획 지조건(헝상 빚 접 면도로상태 등)에서 열세함

—  8 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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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(5) 그 밖의 요인 보정

가.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

「감정 평 가에 관한 규직」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(건  설부토정 30241 -B65B8,

19이 .12. 28) 빚 대법 원판례(98두 6067, 92누 16300 등) 등의 쥐지에 ㄷ다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

일수급권 내 유사지 역의 가치헝성요인 이 유사한 정상적 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인근

지역의 지가수준 빚 지가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.

나. 가격 조사자료

(가) 인근 평가사례

(나) 인근 거래사례

거 래 가액 :

건 물 가액 :

토지 가액 :

토지 단가:

1 20,000, 000원

조적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단층 84 88m’ 37,724,000원

1 20,000,000원  — B7,724,000원 = 82,276,000원

82,276,000원 /' 202 m’
 ≒ 407,300원/m'

(술처: 한국감정 평 가사협 회)

의 견
(배분 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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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 소재 지 용도지 역 지 목 기 준시 점 펑 가목적

트지 탄가
(원I"˚

ㄹ
 
*

저
ㅇ
 卄

요
ㅇ 
"

계 획 관 리 2022 01 18 담보 41 0,000

∃」 
*
,

저
° 
"

요
ㅇ
 썼 계획 관 리 2020 02 10 담보 B57,000

기 
흐 소재 지

용도지 역

지 목 거 레시 점 트지 단가(원I㈒ 기 타

# 1

ㄹ
 
卄

정
 
,

요
ㅇ
 썼

계 획 관 리

대
202B O8 29 407, 300



갑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다. 그 밖의

(가) 개요

비 교표준지 와

그 밖의 요인

요인 보정치 산출

빚 산식

용도지 역 · 이용상황 · 주변환겅 등이 유사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아래의 산식 에 의하여
보정 치를 산출함.

비 교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( 사례단가 × 시점수징 × 지역요인 × 개별요인 )
그 밖의
요인 보정치

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( 표준지공시지가 × 시점수정 )

(나) 비교사례 선정

상기 평가사례 빚 거 래사례 중에서 용도지 역·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다고 판단되는
사례를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함.

(다 ) 그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

① 비교표준지 A / 사례 기호 ( 1 )

(6)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술된 시산가액

1.0321 1

1 77,81 3

시 점 수정

지 역 요 인

경상남도 함안군 계획관리 2022.01 18  ̃2024 07.1 5

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 역 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

개 별 요 인

가로 조 건 집 근조건 자멓
'횐경) 획 지 조건 행 징 적 조건 기 타조 건 격 차율

1 00 1 00 1 .00 O 95 1 .00 1 00 0∩
,

∩

v

비 교표준지는 사례 대 비 획 지조건 (접  면도로상태 등)에서 열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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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탄 가 시 점 수점 지 역 요인 개 볍 요 인 산쥴 단가 격 차율
보정 치

결 정

41 0, 000 1 .000 0 950 402, 007

2 261 2 26

1 76, 900 1 00516

기 
흐

비 
교표준지 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범

 인
개

 요
그 밖의
요인

산宙탄가

f윤
lI㎡
)

시 산가액

{원I㎡)기 
흐
공시 지 가
(원I⑾

A 1 76, 900
'
b

⌒
∪ 1 000 O 900 2 26 361 ,67 1 362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술근거 및 곁정의견

2. 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 산출과정

(1) 비교거래사례 선 정

본건의 인근지 역 에 위치하며, 가치형 성요인 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 이 늪은 거 래사례를 비교거래사례로

신 정 함.

(2) 사정보정

(3) 시점 수정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 ,

토교통부장관 이 월 별로

지 가 변 동률을 직 용함.

제14조 제2항 제2호 빚 「부동산 거레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조사·발표한 지 가변 동률로서 비 교거 래사례가 있는 시·군·구의

제19조에 따라 국

같은 용도지 역 의

경상남도 함안군 (23 08 29∼ 24 07ㅓ 5 ) (계획관리)
2023 08 01  ̃202B O8 31

2023 09 01  ̃202B 09 B0

2023 10 01  ̃202B 10 B1

2023 1 1 01  ̃2023.1 1 B0

2023 1 2 01  ̃2023.1 2.31

2024 01 01  ̃2024 05 31

2024 05 01  ̃2024 05 31

0 029

0 024

0 025

0 039

0 037

0 369

0 101

十 0.00029 * B/'31 ) * ( 1 + 000024 ) * ( 1 + 0.00025 ) * ( 1 + 0.000B9 )
* ( 1 + 0000B7 ) * ( 1 + 0.00B69 ) * ( 1 + 0.00101 * 45/31 )

≒ 1 00645

※ 기준시점 이 속한 기간의 지가변동를이 미고시 상태인
연장 적용함.

죄근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일수 안분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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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정보정에 관한 의견

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 인 거래사례로 보임.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멎 결정의견

⑷ 지역요인 비교

(5) 개별요인 비교

기호 2는 거래사례대비 가로조건(가로의 폭 등) 빚 획지조건(형상 빚 접 면도로상태 등)에서 열세함

본건과 사례는 인근지 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 역요인은 대등함

⑹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술된 시산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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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요인 결정에 관한 의견

기 
흐 사례 가로 접 근

경

 연
돤

야
획 지 뱅 정 적 기 타

개 별요인

비 
교치

2 # 1 0 98 1 00 1 00 0 90 1 00 1 00
0
0
O
O

기 

흐
거 레사례

聃
뙈

점

 정
시

 수
역

 인
지

 요
벌

 인
개

 요
산충단가
(원I㈒

시 산가액
(웍I㈒

기 
흐
토지 단가
(원I㈒

2 # 1 407, 300 1 .000 1 00645 1 000 0 882 361 , 556 B 62, 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3. 시산가액 검토 빚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

(1) 토지 시산가액 검토

(2) 토지 평가단가의 결정 및 곁정의견

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직」 제12조 제1 항

비교법 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

법률」 제B조 1항 빚 I 감징평가에 관한
(단가)으로 평 가단가를 결 정 함.

4.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

빚 제2항에 의거 공시지 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거 래사례

객관성, 합리성 이 인 정되는바 「감정 평 가 빚 감정평 가사에 관한

규직」 제14조 제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 에 의한 시산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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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
흐

공시지 가기준법에 의한

시 산가액(원I㎡)

기래사례비교법 에 의한

시 산가액{원I㈒
비 

교

362, 000 362, 000

기 
호 적용탄7k원I⑾ 면 적 {㈒ 감정펑 가액 (원} 비 고

362, 000 639 231,31 8,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빚 결정의견

v. 건물 감정평가액 산술과정

1. 재조탈원가 빚 내용년수 결정

(1) 표준단가 검토

× 건물신축단가표

(2) 재조달원가 빚 내용년수 결정

× 상기 기준단가는 ’건물신축단가표'를 참조하되
관리상태, 부대실 비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 빗

감가수정 빚 적용탄가 결정

본건물의 신죽년도, 건축자재, 동 유사 규모 밋 용도의 신축가격,
내용연수를 결 정 하였음.

01 -01 -02-0 1 벽 돌조/ 목조지 붕틀/ 시 멘트기와

×상기의 잔존 년수는 건물의 노후도 빚 관리상태 등을 종합직 으로 참작하여 관잘감가를 통해 검토하였음

건물 감정평가액 곁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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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번 
호 용도 구조 급수

표준단가
(윔Iⅲ¸

네 용 년수

일 반주 택 1, 1 26,000
4 5

φ0  ̃50)

기 흐 구조 이 용상황
재조답원 가
(원I㈒

용

 수
내

 년 기 타

1

조적 조

기 와지 붕
태
ㄱ
ㅈ
十 1 , 000, 000 4 5

기 
호 이 용상좡

재조탐원 가
(원I빠

용

 수
내

 년
坤
Ψ
ㅅㅜ

효

 년
“̊ 椎
畔

잔가웁
적용단가

{웡I㎡ )

1 주 택 1 , 000, 000 4 5 1 0 1 0/4 5 222, 000

기 호 구조 이 용상황 면 적 {㎡ )
적 용단가
(원I㎥ )

갑정 평 가액 (원) 비 

고

1

조적 조

기 와 지 붕
대
「
ㅈ
十 82. 5 222,OOo 1 8, 31 5,000



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

v'.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

1. 감정평가액의 결정

상기의 평가사례 빚 거래사례 등의

가액과 원가법 에 의한 건물가액을

으로 곁정함.

가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

합산한 금액의 합리 성 이 인정 되므로

때, 공시지 가기준법 에 의한 토지

상기 금액을 본건의 감정 평 가액

￦拉㎍7,zoo(른
!)

2. 기타 삼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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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 지

건 물

합 계

1 8, 31 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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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감정평가요항표

(1) 위치 빛 추위환경

(4) 인점 도로상태

(7) 공부와의 차이

(2) 교통상황

(5) 토지이용계획 빛 제한상태

(8) 기타 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1) 위치 및 주위환경
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추택지대 빛 공업지대 등으로 행성되어 있음.

(2) 교통상황

본건이 소재하는 지역내의 대중교통 등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.

(3) 형태 및 이용상태
부정형, 평지의 토지로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.

(4) 인접 도로상태

지적토상 맹지이나 본건의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.

(5) 토지이용계획 멎 제한상태

계획관리지역 , 성장관리계획구역 (추거형), 가축사육제한구역 (일부제한200m) 〈가축분뇨의 관리 빛 이용에 관
한 법률〉

(6) 제시목록 외의 물건

(7) 공부와의 차이

(8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' ) 

임 대관계: 미상임.

2) 기타: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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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감정평가요항표

〈1) 건물의 구조

(4) 부합물 및 종물

(2) 이용상태

(5) 공부와의 차이

(3) 설 비내역

(6) 기타 찹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
(1) 긴물의 구조

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

외 벽: 페인트 마감 등,
내 벽: 벽지 및 미장목 마감 등,
창 호: 새시창흐 등 구조임.

(2) 이용상태

주택으로 이용중임.

(3) 설 비내역

위생 빛 급배수 설비, 난방설비 등을 갗추고 있음.

(4) 부합물 및 종물

지적 개황도, 건물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람.

(5) 공부와의 차이

본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몰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임.

(6) 기타참고사항(임대관계 및 기타)
1 ) 임대관계: 미상임.

2) 기타: 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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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치 도

소 재 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정리 1067一 17

읍

리娛鉗 
 ㏘
꿔

산'저

υ
'
、

'
' 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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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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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적 개 황 도

"
∃

* 본 개활도는 현장조사에 의기 개락직으로 도시한 '장고뭉'으로 설제와 자이가 있을 수 있음.

「
〓〓
∃ 도로:」 :!: ㅓ :::! 뇔 1 =:l-: 니::ㅓ '읔 j :I::I I !저 I 시:i:i T￢  놜

1⊥二二」 뽄:ㅓ I:‖ =!ㅌ :I::: 끈 ㅓ::' 「呈
':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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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물 개 황 도

기 호 (ㄹ )

기호 {ㅁ )

기 호 (ㄱ )

기호 1 :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2.5 m

기호 ㄱ: 즈적조 강판시붕 단증 주택 악 40 m

기흐 L: 즈적조 강판지붕 단증 장고 약 16 m

기호 ㄷ: 즈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장고 약 16 m

기흐 ㄹ: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장고 악 14 n、

기호 ㅁ: 조적조 강판지붕 단증 장고 악 8 η̇
'

기오
— ㅂ: 조적조 강판지붕 단층 장고 악 15 rh

* 본 개합도는 현장조사에 의거 개략적으로 도시한 참̇고용 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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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호 (ㅂ )

기호 (ㄴ )



H2407 - 1 02

사 진 용 지

본건 건물 기호 1

본건 건물 기흐 1 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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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i拈
: ㅑ
∼
ㅑ 언농약⅝요i



H 2407 - 1 02

사 진 용 지

본건 토지 기호 2

본건 토지 기흐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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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

:
口
_
■



ㅐ2407-' 02

사 진 용 지

제시외건물 기호 ㄱ

제시외건물 기호 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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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 2407 - 1 02

사 진 용 지

제시외건물 기호 ㄷ

제시외건물 기호 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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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 2407- 1 02

사 진 용 지

제시외건몰 기호 ㅁ

제시외건몰 기호 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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